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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최대 한도 확대(안 제28조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‘서민·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(5.31일)’에 따라 주금공 전세금반환

보증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‘전세금 미반환 리스크’를 해소하는 상품인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

할 수 있는 전세금 상한을 10억원으로 확대

(구체적 한도는 동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전세가 상승으로 주금공 전세대출(보증)·반환보증을 이용하지못

했던 세입자의 전세자금지원 및 보호가 강화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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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주택연금 자동해지 예외사유 정비(안 제28의2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비조합방식의 재정비 활성화에 따른 주택연금 해지 예외규정 정비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비조합방식의 재정비 활성화(‘공공재건축’)에 따라 가입주택의재

정비가 비조합방식이라도 연금이 해지되지 않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비조합방식의 재정비 활성화(‘공공재건축’)에 따라 가입주택의재

정비가 비조합방식이라도 연금이 해지되지 않게 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
